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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가단4094  면책 인  소

원       고 이◯◯

피       고 A 한회사

소송 리인 법 법인 ◯◯

담당변 사 ◯◯, 허◯◯, ◯◯

소송복 리인 변 사 ◯◯

변  종 결 2019. 4. 30.

판 결  고 2019. 5. 28.

주      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 취 지

원고  피고에 한 40,571,137원  이에 한 이자  지연손해  등 일체  채 는 

면책 었  인한다.

       



- 2 -

1. 본 법리

  파산  면책  채 에 한 집행권원  가진 채권자를 상 , 채 자는 청구이

 소를 하여 집행  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 에 존하는 불안․

험  거하는 효 한 단이 다. 면책 인  구하는 것  분쟁  종국  해결 

법이 아니므  인 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( 법원 2017. 10. 12. 고 2017다

17771 판결 참조).

2. 이 사건 소  법 에 한 판단

  가. 아래 사실  이 법원에 하다.

    (1) 피고는 원고를 상  한 양  청구  소( 울동부지 법원 2017가단******)

에 , 2018. 5. 25. ‘원고는 피고에게 40,532,053원  이에 한 지연손해  지 하

라’는 내용  판결  았다(이하 ‘종  판결’이라 하고, 종  판결  지 가 

 채권  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. 그 판결  그  었다.

    (2) 원고는 2018. 11. 8. 면책 결  았다( 울회생법원 2018하면****). 채권자 

목 에 피고는 포함 지 않았다.

  나. 피고는 집행권원  가진 채권자이므 , 원고는 종  판결에 해 청구이  소

를 하고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 결  효 이 미친다고 주장해 집행  를 구함

이 다. 이 사건 채권  면책 인  구하는 것  인 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.

[  원고가 청구이  소  청구를 변경하 라도 울동부지 법원  속 할이므

(민사집행법 44조 1항), 이 법원에  심리할 도 없다]

3. 결  

   이 사건 소는 부 법하므  이를 각하하 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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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곤


